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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부동산과 부동산 거래

  집의 형태

	■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다세대주택(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있습니다.

	■ 	집의	형태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등기소(등기국)에 찾아가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찾아가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정부24(www.gov.kr/

portal)”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 	부동산	거래의	종류

-  부동산 거래는 집을 사서 집주인이 되는 거래(매매)와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그 집에서 

생활하는 거래(임대차, 전세)가 있습니다.

	■ 임대차와	전세

-  임대차는 이사하기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려 쓰는 값으로 매달 월세를 

줍니다. 

-  전세는 이사하기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지만,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전세는 월세를 

주지 않는 대신 전세금의 금액이 임대차의 보증금의 금액보다 큽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건물] 경기도 양주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0 전세권설정 2020년 7월 16일

제72762호

2020년 7월 16일

설정계약

전  세  금 금40,000,000원

범        위    주거용 건물중 3층 일부 동쪽 

24㎡(302호)

존속기간  2023년 7월 15일까지

전세권자

--   이   하   여   백   --

-  전세는 임대차와 달리 부동산등기부에 집을 빌려 쓴다는 사실을 기록(등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에게 잔금을 준 날, 등기소에 찾아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더 알아보기

	■ 부동산	계약

-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 집주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 맡기면 공인중개사가 집을 찾는 것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다세대주택(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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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매매대금

	■ 	매매할	때	집주인에게	주는	돈은	보통	세	번에	나눠서	줍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정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한 날 계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줍니다.

-  중도금은 부동산 가격이 커서 한 번에 모으기 어려울 때 잔금을 주는 날 전에 부동산 가격 중 

일부를 줍니다.

-  잔금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넘겨받으면서 줍니다. 먼저 돈을 주면 집주인이 집을 넘겨주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줬다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해제).  

대신,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줘야 합니다.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면(계약의 해제)더 알아보기

  소유권의 이전

	■ 	집주인이	되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집을	산	사람(매수인)을	집주인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집주인에게	잔금을	주면,	집주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집	열쇠(현관	비밀번호)를	줘야	합니다.

매매
집주인만 집을 거래할 자격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하면,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를 할 때 다음의 점을 주의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집주인이라고 하며 거래하는 사람의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  집주인을 대신해서 거래하는 사람(대리인)이 있다면, 실제로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대신 거래할 

자격을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을 대신해서 거래할 자격은 대리인의 신분증, 집주인의 신분증,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거래할 자격을 준다는 글이 적힌 위임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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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리려는	집에	방문해	직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빌리는	집에	다른	사람이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을	가졌다고	등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빌린 집을 경매해서 보증금과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는 거래가 많지 않아서 경매를 할 때 얼마에 팔릴지 알기 어렵습니다. 나쁜 집주인은 

이 점을 이용해서 집의 실제 가치보다 더 큰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을 빌린 사람이 

경매를 해도 전세금보다 적은 가격에 집이 팔려 전세금을 전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를 거래할 때 특히 조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피해를 예방합니다.

빌라 사기를 주의해요더 알아보기

03
P A R T 집을 빌리는 거래

  계약기간이 끝나면

	■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과	전세금에서	밀린	월세,	집	수리비를	빼고	

돌려줍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	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합니다.

  보증보험제도

	■ 	미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과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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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www.kolac.or.kr)

	■ 법률	구조	안내,	법률서식	상담사례	확인,	사이버상담	신청,	방문상담	예약	등

	■ 이용	시간	:	평일	9:00-11:50,	13:00-17:50	전화상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www.liveinkorea.kr)

	■ 다문화가족	종합생활정보	제공	

	■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 지원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등	13개	언어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32, https://hldcc.or.kr/)

	■ 이용	시간	:	평일	9:00-12:00,	13:00-17:00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예약

  대항력

	■ 	집을	빌린	사람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한	날과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보호가	시작되니,	이사를	한	날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집주인이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집을	경매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 	계약기간이	2년보다	짧더라도	집을	빌리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최단기간).

	■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계약이	계속됩니다.	

집을	빌린	사람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끝나도	계약이	계속됩니다(묵시의	

갱신)

	■ 	집을	빌린	사람은	1번에	한해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계속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요구).

04
P A R T 임대차로 집을 빌리는 사람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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